
제6674호 2022년 10월 6일(목)
선

람

기관(부서)의 장

경 상 북 도

■ 고  시

○ 경상북도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3호) ··················································································· 5

회

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제6674호 경  상  북  도  보 2022. 10. 6.(목)

- 2 -

○ 경상북도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4호) ················································································ 42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5호) ·············································································· 110

○ 선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6호) ·············································································· 112

○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7호) ·············································································· 114

○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8호) ·············································································· 117

○ 개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9호) ·············································································· 121

○ 법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90호) ·············································································· 123

■ 공  고

○ 부동산개발업 말소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670호) ············································································ 126

○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688호) ············································································ 127

○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692호) ············································································ 128



제6674호 경  상  북  도  보 2022. 10. 6.(목)

- 3 -

시    군

■ 고  시

○ 김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천시 고시 제2022-125호) ·················································································· 130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2-183호) ·················································································· 132

■ 공  고

○ 건설기계 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

(문경시 공고 제2022-1412호) ················································································ 136

○ 고령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 완료 공고

(고령군 공고 제2022-1119호) ················································································· 140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443호) ······························································· 143



제6674호 경  상  북  도  보 2022. 10. 6.(목)

- 4 -

경 상 북 도

고    시

◈◈◈◈◈◈◈◈◈◈◈◈◈◈◈◈◈◈◈◈◈◈◈◈◈◈◈◈◈◈◈◈◈◈◈◈◈◈◈◈◈



제6674호 경  상  북  도  보 2022. 10. 6.(목)

- 5 -

경상북도 고시 제2022-283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국토

교통부고시 제2020-560호)에 따라 ｢경상북도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소관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

능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

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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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그룹”이란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4.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

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5.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6. “목표등급”이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을 말한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기반시설 중 경

상북도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적용하고, 구체적인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대상시설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4조(관리그룹의 구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유형별 관리그룹은 별표 2

와 같다. 

제5조(관리수준의 설정)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관리수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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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점검진단등의 구분) ① 점검진단등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정기점검) : 소관 기반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이 점검 당시

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정밀점검) : 소관 기반시설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이 점검 당시

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3. 긴급안전점검(긴급점검) : 소관 기반시설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

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4. 정밀안전진단 : 소관 기반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

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
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5. 성능평가 : 소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6. 일상점검 : 소관 기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외관상태의 육안점검을 실시하

고 필요시 보수․교체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행위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



제6674호 경  상  북  도  보 2022. 10. 6.(목)

- 8 -

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① 기반시설의 관리등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관리등급 기준

에 적합하게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목표등급의 설정) ① 기반시설의 유형별 특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

려 설정한 목표등급은 별표 5와 같다. 

 관리주체는 제1항의 목표등급으로 소관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등급의 수준 및 달성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수‧보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조치의 보고)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등급이 제9조제1항

에서 정한 목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

수‧보강 등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소관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

한다. 

제11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규모 및 특성, 사용환경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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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연차별 유지관리계획 및 소요 예산을 법 제

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기반시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요도, 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목표등급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의 우선순위 및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 우선적으로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서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으로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 등이 시급한 경우

2. 소관 기반시설 붕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노후화가 진전되어 사고 예방 등

을 위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

의 구조상 도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의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와 같다.

⑥ 관리주체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유지관리 우선순위 선정이 포함된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실시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이력의 보존)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제10

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그 외 소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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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

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3조(준용)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최

소유지관리기준이나 기반시설 관계 법령의 내용을 준용하거나 따를 수 있다. 다

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준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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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최소유지관리기준 대상시설(제3조 관련) 

구분 범위 대상시설

교통

시설

도로 도로시설
교량, 터널, 보도육교, 지하차도, 

옹벽, 절토사면, 차도(포장)

항만

항만시설(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
계류시설,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어항시설(지방어항) 계류시설, 외곽시설

유통

·

공급시설

수도공급

설비
일반수도, 공업용수도

취수시설, 저수시설, 도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공동구 공동구 공동구 본체

방재시설

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위임)
수문, 제방, 보, 배수펌프장, 갑문, 

댐, 하구둑

저수지 저수지
저수구역, 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기전시설

환경기초

시설
하수도 하수도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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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도로

일상관리

시설

차도

(포장)

·일반국도(동지역), 위임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도, 군도

중점관리

시설

교량

1종

·현수, 사장, 아치, 트러스교 형식 시설

·최대 경간장 50m 이상(다경간)·연장 500m 이상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2종

·단경간교 연장 50m이상, 다경간 100m 이상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3종

·연장 20m이상 100m미만 시설로 공용기간 10년 

경과된 시설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이상 교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터널

1종 ·연장 1000m이상  ·3차로 이상

2종
·고속 및 일반국도 상 도로터널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군‧구도 터널

3종

·준공 후 10년이 경과,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군‧구도 터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시설

지하차도

1종 ·터널연장 500m이상 지하차도

2종 ·터널연장 100m이상 지하차도

[별표 2] 기반시설의 유형별 관리그룹(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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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종
·연장 100m 미만 시설로 공용기간 10년 경과 시설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기타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옹벽

2종 ·높이 5m이상의 연장이 100m이상

3종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및 지면으로부

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

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으로 공용기간 10년 

경과된 시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절토사면

2종 ·연직높이 30m, 연장 100m 이상 시설

3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보도육교
3종

·공용기간 10년 경과된 시설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

한 시설

기타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항만 항만시설 외곽시설

1종 ·갑문, 1,000m 이상 방파제

2종
·500m 이상 방파제, 파제제,

·방파제 기능 연장 500m 이상 호안

3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1, 2, 3종 이외의 외곽시설

  - 방파제, 파제제,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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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계류시설

1종
·20만톤급 이상 선박 하역시설(원유부이식 계류시설)

·5만톤급 이상 말뚝구조 시설

2종
·1만톤급 이상 원유부이식 시설

·1만톤급 이상 말뚝구조 또는 중력식 시설

3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1, 2, 3종 이외의 계류시설

  - 안벽, 돌핀, 잔교, 소형선부두, 부잔교, 선착장, 

램프

임항

교통

시설

1종

·도로교량 1종 시설물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의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 고속철도교,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트러

스교, 아치교,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2종

·도로교량 2종 시설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 폭 6m

이상 연장 100m 이상의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3종

·도로법 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이상 

100m미만인 도로교량

·도로법 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

장 20m 이상인 교량

·연장 100m 미만인 철도교량

기타
·제1, 2, 3종 이외의 항만시설(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어항
중점관리

시설

외곽시설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계류시설 ·안벽, 잔교, 부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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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일반관리

시설

외곽시설 ·도류제, 호안, 돌제

계류시설 ·소형선부두, 선양장, 선착장, 선류장, 도선장, 물양장

수도

공급

설비

정수시설 정수장 1종 ·공업상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배수시설 배수지 2종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취수시설
댐/저수지

3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취수장

송수시설

가압장

송수 

펌프장

상수관로

도수관로 1종 ·공업상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송수관로 2종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배수관로

공동구 공동구 본체 2종 ·공동구

하천

중점

치수

시설

수문(하천

수문) 및

통문

2종

·1종시설물에 해당 않고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

천의 수문 및 통문

3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제방(호안

포함)

2종 ·국가하천의 제방

3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지방하천의 제방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보 1종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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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종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은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

기능보

3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배수펌프

장

2종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 국가

하천의 배수펌프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

천의 배수펌프장

3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하천
기타관리

시설

갑문
3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댐
3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하구둑

1종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2종
·1종시설물에 해당 않고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

의 방조제

3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기타 ·각 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저수지
1종 

저수지
저수구역 ·저수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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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총저수

용량 

30만㎥ 

이상)

제방 ·제체

여수로 ·물넘이(접근수로), 방수로(감세공)

취수시설 ·사통(취수탑), 복통

기전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

2종 

저수지

(총저수

용량 

30만㎥ 

미만)

저수구역 ·저수지(제)

제방 ·제체

여수로 ·물넘이(접근수로), 방수로(감세공)

취수시설 ·사통(취수탑), 복통

기전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

하수도

중점조사

대상

하수관로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도높음” 이상

공공하수

처리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도높음” 이상, 안전등급 미흡

(D) 또는 불량(E) 시설

일반점검

대상

하수관로 ·하수관로 및 그 부속시설

공공하수

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

비고

1. “1종”, “2종”, “3종” 등 종시설물 및 “안전등급”은 ｢시설물안전법｣ 제7조 및 제

16조를 따른다. 



제6674호 경  상  북  도  보 2022. 10. 6.(목)

- 18 -

[별표 3] 기반시설 관리수준(제5조 관련)

1.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그룹을 설정한 기반시설 : 도로, 공동구, 하천

가. 점검진단등의 구분

구분 내용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

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이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

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

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점검

성능평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나. 점검진단등의 범위 

구분 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제1종시설물 ○ ○(필요시) ○ ○ ○

제2종시설물 ○ ○(필요시) ○ × ○

제3종시설물 ○ ○(필요시) △ × ×

법정외 시설물 ○ ○(필요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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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격 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

안전 

검점

가. 토목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

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

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

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

분야"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

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

분야(이하 "건축 직무분야"라 한

다)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

이거나 건축사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

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다. 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라. 점검진단등 실시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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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격 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2. 정밀

안전

점검 

및 

긴급

안전

점검

가. 토목

분야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

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

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

분야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

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

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

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

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

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

안전

진단

가. 토목

분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

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

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

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

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나. 건축

분야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

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

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

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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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격 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을 모두 갖췄을 것

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

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구분

점검진단등

비고정기
안전전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긴급
안전점검

성능
평가

외곽

시설

제1종 ○ ○ ○ ○

｢시설물 안전법｣제2종 ○ ○ ○

제3종 ○ ○

기타시설 ○ ○ ○ ｢항만법｣
계류

시설
제1종 ○ ○ ○ ○ ○ ｢시설물 안전법｣

비고

1.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세부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이 안전 및 유지

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 ｢시설물안전법｣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기반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점검은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그룹을 설정한 기반시설

◯1  항만

가. 점검진단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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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진단등

비고정기
안전전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긴급
안전점검

성능
평가

제2종 ○ ○ ○ ○

제3종 ○ ○

기타시설 ○ ○ ○ ｢항만법｣

임항

교통

시설

제1종 ○ ○ ○ ○ ○

｢시설물 안전법｣제2종 ○ ○ ○ ○

제3종 ○ ○

기타시설 ○ ○ ○ ｢항만법｣

구분 실시시기

정기

안전점검

가. 항만시설(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

승인일(항만 시설이 아닌 시설이 구조 및 형태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이 

된 경우에는 구조 및 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 이내

나. 가목에 따른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다만, 태풍 또

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시

기는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긴급

안전점검

가. 자연재해로 항만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나. 항만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

청한 경우

정밀

안전점검

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항만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어 항만시설에 대한 긴급한 보수가 

나. 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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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시시기

필요하다고 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중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등 수역시설과 관련

하여 수중(水中)의 침몰품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해 선박의 안전항행

과 정박(碇泊)에 지장이 있다고 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다음의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1) 방파제, 파제제, 안벽(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

식인 것으로 한정 한다), 돌핀(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

수구조 형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소형선 부두(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그 밖의 계류시설 

중 여객 이용시설

    가) 최초 정밀안전점검: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6년 이내

    나) 정기 정밀안전점검: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부터 6년마다 1회 이상

  2)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안벽

(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은 제외한다), 

소형선 부두(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인 것은 

제외한다), 잔교, 부잔교, 선착장

    가) 최초 정밀안전점검: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

    나) 정기 정밀안전점검: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부터 10년마다 1회 이상

비고

1.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해 공사가 진

행 중인 항만시설, 철거 예정인 항만시설,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

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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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시시기

정기

안전점검

가) 중점관리시설: 반기 1회 이상

나) 일반관리시설: 연 1회 이상

긴급

안전점검

 어항시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어항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나) 어항시설의 붕괴, 침하, 유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정밀

안전점검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

  (1) 중점관리시설: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

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1회 이상

◯2  어항 

가. 점검진단등의 범위

구분

점검진단등

비고정기
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성능
평가

중점

관리

시설

외곽

시설
○

○

(필요시)
○

○

(필요시)

○

(필요시)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계류

시설
○

○

(필요시)
○

○

(필요시)

○

(필요시)
안벽, 잔교, 부잔교

일반

관리

시설

외곽

시설
○

○

(필요시)
○

○

(필요시)

○

(필요시)
도류제, 호안, 돌제

계류

시설
○

○

(필요시)
○

○

(필요시)

○

(필요시)

소형선부두, 선양장, 

선착장, 선류장, 

도선장, 물양장

  나. 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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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시시기

  (2) 일반관리시설: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일 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

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6년마다 1회 이상

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

상 위험이 있어 어항시설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고

1.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0조를 따른다. 

◯3  수도공급설비

가. 점검진단등은 정기평가, 정밀평가, 진단평가로 구분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점검진단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대체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정기평가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정밀평가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밀

안전점검 또는 수도법 제7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일반

기술진단

진단평가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및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성능평가 또는 

수도법 제7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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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정밀

평가

실시시기 연 1회 시행

시행주체 시설물 관리주체

시행내용

(보고서 

포함사항)

1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안전점검의 개요

2 ∙ 설계도면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3 ∙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4 ∙ 종합결론

등급 ∙ 기반시설 정밀평가 결과에 따라 A(우수) ∼ E(불량) 등급으로 분류

실시자

자격

∙ 시설물 안전법, 수도법에 제시된 자격에 부합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구분 관련법규

시설물

안전법

∙ 시설물안전법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별표5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3항, 

별표6(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2조(하도급 제한 등), 별표10(하

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별표11(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

준), 별표6(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4호(건설기술인의 

범위)

나. 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실시방법, 실시자의 자격

1) 정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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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수도법
∙ 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자체기술진단),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기관) 및 별표8(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

결과제출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행결과 제출

구분 세부사항

정밀

평가

실시시기 3년 1회 시행

시행주체 시설물 관리주체

시행내용

(보고서 

포함사항)

1
∙ 시설물의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안전진단의 개요

2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3

∙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

사 및 시험

∙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4

∙ 보수·보강 방법

∙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사항

등급 ∙ 기반시설 정밀평가 결과에 따라 A(우수) ∼ E(불량) 등급으로 분류

실시자

자격

∙ 시설물 안전법, 수도법에 제시된 자격에 부합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구분 관련법규

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2) 정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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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안전법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별표5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3항, 

별표6(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2조(하도급 제한 등), 별표10(하

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별표11(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

준), 별표6(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4호(건설기술인의 

범위)

수도법
∙ 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자체기술진단),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기관) 및 별표8(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

결과제출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행결과 제출

구분 세부사항

진단

평가

실시시기 5년 1회 시행

시행주체 시설물 관리주체

시행내용

(보고서 

포함사항)

1
∙ 시설물의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성능평가의 개요

2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3
∙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

사 및 시험

3) 진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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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 시설물의 내구서 평가, 사용성 평가

∙ 시설물의 종합성능평가

4

∙ 보수·보강 방법

∙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그 밖에 성능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사항

등급 ∙ 기반시설 정밀평가 결과에 따라 A(우수) ∼ E(불량) 등급으로 분류

실시자

자격

∙ 시설물 안전법, 수도법에 제시된 자격에 부합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구분 관련법규

시설물

안전법

∙ 시설물안전법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별표5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3항, 

별표6(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2조(하도급 제한 등), 별표10(하

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별표11(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

준), 별표6(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4호(건설기술인의 

범위)

수도법
∙ 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자체기술진단),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기관) 및 별표8(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

결과제출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행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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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시설 실시시기 및 주기

정기점검

1종·2종 저수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분기에 

영농기가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 전에 실시

1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1백만㎥ 이상

①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②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긴급점검

1종·2종 저수지

정기점검 외에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였거

나 저수지 안전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실시

1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1백만㎥ 이상

저수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

정밀점검

1종·2종 저수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수지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

이 있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안전등급이 종합 D등급 이하인 경우

·안전등급이 일부 부재만 D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부재만 정밀점검 실시. 필

요시 정밀점검을 생략하고 정밀안전진

단 실시 가능

1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1백만㎥ 이상

① A등급 : 3년에 1회 이상

② B·C등급 : 2년에 1회 이상

③ D·E등급 :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1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1천만㎥ 이상

①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②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③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1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1천만㎥ 미만
5년에 1회 이상

◯4  저수지

가. 점검진단등의 구분, 범위, 실시시기, 실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6674호 경  상  북  도  보 2022. 10. 6.(목)

- 31 -

구분 대상시설 실시시기 및 주기

2종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만㎥ 이상
10년에 1회 이상

내진성능평가 1종 저수지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저수지에 대하

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

당 저수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

여 실시

나.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

구분 자격요건 교육이수

정기점검,

긴급점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토목·건축·기계·전

기·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

자 분야만 해당) 분야의 초급기술

자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저수지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

전관리 교육 이수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교육을 완료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안

전관리 교육을 추가 이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수리시설 분

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비고

1.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최초로 실시한다. 

2. 긴급점검은 저수지의 안전상 이상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3. 저수지 분야 점검진단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을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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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요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5  하수도 

가. 점검진단등의 구분

구분 내용

일반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 시

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

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정밀안전

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진단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을 위한 진단 행위를 말한다.

나. 점검진단등의 범위, 실시시기

관리그룹 일반점검 위험도평가 정밀안전진단 기술진단

하수관로
일반점검대상 1회 이상/년 1회 이상/년 5년에 1회 이상

5년마다
중점조사대상 1년에 3회이상 - 4년에 1회 이상

공공하수

처리시설

일반점검대상 1회 이상/년 1회 이상/년 5년에 1회 이상

5년마다
중점조사대상 1년에 3회이상 - 4년에 1회 이상

다.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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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요건

기술진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3조제3호의 진단대행기관

환경기초시설 위험도평가 방법

1. 위험도평가 방법

 ○ 환경기초시설의 위험도는 ‘피해 규모(영향도)’와 ‘발생확률(문제 발생 가능성, 

파손, 손상 등)’의 곱셈으로 산출하며,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위험도 = 피해 규모(영향도) × 발생확률(문제 발생 가능성)

① 피해 규모(영향도) 검토 : 위험도 피해 규모 또는 영향도를 산정

② 발생확률(문제 발생 가능성) 검토 : 위험도 발생확률 산정

 (1) 피해 규모(영향도) 검토

  ○ 환경기초시설의 파손이나 손상으로 인한 사고 피해의 규모는 ‘영향도’로 평가

한다. 관로 시설의 피해 규모(영향도)는 ‘기능상 중요한 시설’, ‘사회적 영향이 

큰 시설’, ‘사고 시 대처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열화가 진행되기 쉬운 시설/열

화가 진행되기 어려운 시설’ 등의 시설 특성을 종합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 피해 규모(영향도)는 평가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집계한 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한다.

  ○ 영향도는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 하수관로 용도(지선/간선), 관경, 처리면적 등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사용연수, 하수처리구역면적 등

    - ‘기능상 중요한 시설’, ‘사회적 영향이 큰 시설’, ‘사고 시 대처하기 어려운 

시설’ 등 

비고

1. 하수도 분야 점검진단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지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및 ｢시설물안전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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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생확률(문제 발생 가능성) 검토

  ○ 환경기초시설의 파손 및 손상 발생확률(문제 발생 가능성) 검토는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관련 정보의 축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인자와 방법을 선

택하여 시행한다.

  ○ 정보 축적 초기단계에서는 경과연수 등을 이용한 간단한 방법으로 예측이 가

능하다. 또한 향후에는 상태조사 결과, 시설물 유지관리 이력 등의 데이터가 

축적된 단계에서 노후도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한 방법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 환경기초시설의 파손 및 손상 발생확률의 평가는 한 가지 인자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인자를 복합적으로 조합해서 실시해야 보다 효과적이다.

2. 위험도평가 결과

  ○ 위험도 평가는 ‘위험도 매트릭스(간략법)’ 방법과 ‘위험도 매트릭스(상세법)’을 

통해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 위험도 매트릭스(간략법) : 위험이 발생할 경우의 피해 규모(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발생확률을 각각 순위화해 각 항목이 만나는 지점으로 위험도를 평

가하는 방법

    - 위험도 매트릭스(상세법) : 피해 규모(영향도)와 발생확률(문제 발생 가능성)

의 곱셈식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

  ○ 기반시설 관리계획 최초 관리계획 기간(2025년)까지는 ‘위험도 매트릭스(간략

법)’에 따라 조사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최초 관리계획 기간

이후 부터는 각 지자체의 자산관리체계 구축정도에 따라 ‘위험도 매트릭스(상

세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관리계획 기간이더라도 

지자체의 축적된 자료와 의지에 따라 ‘위험도 매트릭스(상세법)’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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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

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

[별표 4] 기반시설 관리등급 기준(제8조 관련)

1. 도로(중점관리시설), 항만, 어항, 공동구, 하천(중점치수시설), 저수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

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

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

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

2. 도로(중점관리시설), 하천(기타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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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등급 시설물의 상태

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

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

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

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

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등급 세부사항
정기안전점검 

적용등급
정밀안전점검 

적용등급
일반기술진단 

적용등급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A (우수) A (우수) 우수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

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

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B (양호) B (양호) 양호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

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

C (보통) C (보통) 보통

비고 

1. 도로 분야 일상관리시설인 차도(포장)의 경우 등급구분없이 일상점검을 통한 상

시 관리를 목표로 한다. 

3. 수도공급설비

가. 정기평가 및 정밀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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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세부사항
정기안전점검 

적용등급
정밀안전점검 

적용등급
일반기술진단 

적용등급

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

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D (미흡) D (미흡) 불량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

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

E (불량) E (불량) 심각

등급 세부사항
정밀안전진단 

적용등급

성능평가 적용등급 전문
기술진단 
적용등급안전성능 내구성능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A (우수) A (우수) A (우수) 우수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

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

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B (양호) B (양호) B (양호) 양호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

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

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

C (보통) C (보통) C (보통) 보통

나. 진단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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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세부사항
정밀안전진단 

적용등급

성능평가 적용등급 전문
기술진단 
적용등급안전성능 내구성능

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

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

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는 상태

D (미흡) D (미흡) D (미흡) 불량

E (불량)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

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

에 위험이 있어 즉각사용을 금

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

야 하는 상태

E (불량) E (불량) E (불량) 심각

구분
관리
등급

상태 시설물의 상태
정비

시급성

하수관로

1
매우

좋음
∙ 매우 좋은 상태 낮음

2 좋음 ∙ 노후화가 시작하는 단계 낮음

3 보통
∙ 구조적 노후화 진행

∙ 구조물의 일부 수리적 기능 상실
보통

4 나쁨
∙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

∙ 시설물 붕괴 진행 임박
높음

5
매우

나쁨

∙ 구조적인 기능을 잃은 상태

∙ 시설물의 구조적 붕괴 진행

매우

높음

공공

하수

운영적

(처리
A~B 양호

∙ 처리장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유지관리가 

불편한 상태
낮음

4.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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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
등급

상태 시설물의 상태
정비

시급성

하수관로

1
매우

좋음
∙ 매우 좋은 상태 낮음

2 좋음 ∙ 노후화가 시작하는 단계 낮음

3 보통
∙ 구조적 노후화 진행

∙ 구조물의 일부 수리적 기능 상실
보통

4 나쁨
∙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

∙ 시설물 붕괴 진행 임박
높음

5
매우

나쁨

∙ 구조적인 기능을 잃은 상태

∙ 시설물의 구조적 붕괴 진행

매우

높음

처리

시설

성능) 

상태

∙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

C 보통

∙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상태 

∙ 장기간 가동으로 성능이 서서히 저하되고 있는 

상태, 예비가 없는 상태

보통

D 나쁨

∙ 고장이나 노후화로 가동중단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처리장 운영

에 지장이 있는 상태

∙ 당초 설치가 잘못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

태, 설치되지 않았거나 용량부족으로 적정 운영

이 어려운 상태

높음

구조적 

상태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낮음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

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

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낮음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

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

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

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

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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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
등급

상태 시설물의 상태
정비

시급성

하수관로

1
매우

좋음
∙ 매우 좋은 상태 낮음

2 좋음 ∙ 노후화가 시작하는 단계 낮음

3 보통
∙ 구조적 노후화 진행

∙ 구조물의 일부 수리적 기능 상실
보통

4 나쁨
∙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

∙ 시설물 붕괴 진행 임박
높음

5
매우

나쁨

∙ 구조적인 기능을 잃은 상태

∙ 시설물의 구조적 붕괴 진행

매우

높음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

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높음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

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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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기반시설 목표등급(제9조 관련)

분야 목표등급

도로 중점관리시설 C등급(보통) 이상 관리

항만·어항·수도공급설비·

공동구·저수지·하수도
C등급(보통) 이상 관리

하천

국가하천 B등급(양호), C등급(보통) 이상 관리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위임시설)
C등급(보통) 이상 관리

비고 

1. 도로 분야 일상관리시설인 차도(포장)의 경우 일상점검을 통한 상시 관리를 목

표로 한다. 

2 국가하천의 목표등급은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환경부고시 제2021-304호, 

2021.12.31) 제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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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284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기반시설 성능개선 공통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59호)에 따라 경상북도 소관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

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

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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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교체하

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

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

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

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

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6.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조적 안전성

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안전성능”이란 기반시설의 외관상 결함 및 가해지는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손상에 저항하는 성능을 말한다.

8. “내구성능”이란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

한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9. “사용성능”이란 기반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편의와 기능을 제

공하는 성능을 말한다.

10. “성능목표”란 기반시설의 사용가능한 연수 동안 본연의 성능 및 기능을 유

지·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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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12. “서비스 수준”이란 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 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

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내용) ① 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

반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

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시한다. 

1. 성능평가 실시방법

2.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를 위한 검토대상 기반시설 선정

3. 성능개선 대상 유형의 선정

4. 선정된 대상 기반시설별 성능개선 사업적합성 평가 방법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성능개선기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되, 이 기준의 목적에 맞도록 하

여야 한다.

제2장 성능평가의 실시

제4조(성능평가 일반) ① 법 제12조에 의해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기반시설의 노후화, 기준의 변화, 사용성의 변화 등 시설의 성

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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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고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또는 성능개선 등의 최적 시기 결정 등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제8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

성 있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수집 등)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준공도서 및 시공 관련 자료

2. 기반시설의 점검진단 등 결과

3. 기반시설의 보수·보강·증축·개량 및 교체공사 관련 자료

4.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제6조(성능평가 절차) 성능평가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표 1와 같다.

제7조(성능평가실시자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자

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능평가 실시자는 ｢경상북도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의 관리수준을 준용한다.

제8조(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착

수하기 전에 성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반시설 성능평가 대상

2. 기반시설 성능평가 실시자 및 세부일정 

3. 기반시설 성능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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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5. 기반시설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6. 결과보고서 작성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성능평가의 방법) ①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는 안전성능，내구성능 및 사용

성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별표 2에 따라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평가

2. 기반시설의 관계 법령에 의한 성능평가

3. 제2항제l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 방법，절차 등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활용하거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성능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관련 자료가 부족하거나 평가방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별도

의 평가기준·항목·방법을 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별도의 평가기준·항목·방법을 정하는 경우에

는 그 내용을 제11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일관되고 효율적인 성능평가를 위해 이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

부적인 성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평가 결과의 정리) ① 관리주체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종

합하여 별표 2에 따라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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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는 개별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시설별, 부재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개선 우선순위와 방법 등을 검토·

분석하여 기반시설의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

하여야 한다.

제11조(성능평가 결과의 보고) ① 관리주체는 별표 3의 표준목차에 따라 소관 기반시

설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과학

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성능평가 결과의 조치)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종합성능등급이 ｢경
상북도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서 선정한 목표등급 미만인 경우 해당 기반

시설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개량·개축 등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종합성능등급이 ｢경상북도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서 정한 

목표등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반시설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목표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

한 개량·개축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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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13조(검토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현황조사표(별표 4)

2. 성능평가 결과

3.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기준변화

4. 시설물의 수요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선

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대상 여부를 선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체 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

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검토대상의 유형 등) ① 제13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

형으로 구분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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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반시설 수명이 별표 5에 따른 내용연수에 도래하여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

요가 있는 경우

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점검진단 등 결과가 ｢경상북도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목표등급 미만(도로, 항

만, 어항, 수도공급설비, 공동구, 하천, 저수지, 하수도 관리등급 : D, E등

급)으로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

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

는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량 : 기존 시설의 일부를 해체폐기 후 물리적·기능적으로 시설을 추가 또는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 (주요 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시키는 것

2. 증설확장 :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건축물

의 경우 ‘증축’도 포함)

3. 일부개축 : 기존시설 일부를 해체·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

준으로 교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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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도지사가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사항. 

③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예시는 별표 6과 같다. 

제4장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

제15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별

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량

화된 수치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2. 제17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3. 제18조에 따은 정책성 평가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 유지관리보

다 해당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14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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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⑤ 도지사는 제l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 중 어

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성 평가) ① 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능평가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그 외 기술성 평가항목은 별표 8을 따른다. 

제17조(경제성 평가) ① 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대상사업의 

시민안전과 편리 관점에서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평가

하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기존 유지관리 대비 성능개선 대안 비용분석(Cost Analysis)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방법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기준변화,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

략하거나, 다수의 성능개선 대안이 있을 경우 성능개선 대안별 비용비교 시행

2. 수요·효과·편익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편익을 산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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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침 등이 부족한 경우 비용분석(공사비 등 투자비만 고려) 시행

③ 경제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유지관리비(성능개선 전과 후 모두 포함된다)

2. 성능개선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3. 해당 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④ 경제성 평가의 비용은 성능개선 사업 미시행(유지관리)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

시 기존 시설부분을 제외한 비용과 성능개선시의 비용 증가분을 산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증가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존 시설부분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 경제성 평가시 모든 비용은 동일 시점(기준연도)을 기준으로 할인하고 분석기간

은 일반적으로 별표 5 기반시설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⑥ 그 외에 경제성 평가항목은 별표 8을 따른다. 

제18조(정책성 평가) ① 기반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 시행으

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

해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2. 중요도(시설물 규모(종별))

3. 재해발생빈도(최근 5년간 시설 안전 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4. 이용자 민원(최근 5년간 시설 안전 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5. 성능개선 충당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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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가 용이하

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항목

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설정하는 경우 관리주체 등의 관

리목표 및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19조(종합평가)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6

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하고 계량화한다.

1.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정규화(100점 만점)

2. 복수 시설공사를 포함한 성능개선사업의 경우 성능개선 검토대상 유형별 평가

점수를 사업비와 시설중요도를 기준으로 가중 합산하여 도출

  [종합평가점수 = a×노후화 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 + b×기준변화 성능개선사

업 종합점수 + c×사용성변화 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여기서 a+b+c=1)]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관리주체가 시설유형 및 성

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70점 이상이며,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성

능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제20조(성능개선대책의 수립) ① 제19조에 따라 성능개선 시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성능개선사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포

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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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1

항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 현황 및 점검진단 등의 결과(계획 및 소요예산 포함)

2. 직전 5년간 시설유형별 성능개선 실시 결과 및 성능변화 효과(관리등급 변화 등)

3. 시설유형별 성능개선기준 적용 검토 보고서

4. 향후 5년간 연차별 성능개선 계획 및 소요예산

제5장 보 칙

제21조(준용) 관리주체는 적용범위와 적합성평가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성능개선기준이나 기반시설 관계 법령의 내용을 준용하

거나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준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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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반시설 성능평가 절차(제6조 관련)

절 차 주 요 내 용

성능평가

대상선정

Ÿ 시설별 관리그룹에 따라 평가대상 시설 선정

Ÿ 전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표본조사 가능

Ÿ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지역별, 시설별로 구분하여 시행 가능
⇩

자료분석

Ÿ 평가대상 시설에 대한 도면,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 설계도서·준공도서, 보수·보강·증축·개량공사 관련 자료

- 과거 안전점검·긴급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자료 등
⇩

성능목표 

설정

Ÿ 평가대상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반시설이 만족해야 할 성능목표를 설정

Ÿ 성능평가 실시계획에서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성능, 안전관리 목표, 

예산 여건등을 고려하여 결정
⇩

성능평가

시행

Ÿ (개별부재 평가) 개별부재에 대한 성능평가지수, 성능평가등급 산정

- 개별부재에 대해 평가항목별로 시험·검사·평가 시행

- 항목별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및 

개별부재에 대한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 산정

Ÿ (결과분석) 지역별·부재별 성능평가지수·등급 산정

- 개별부재 평가결과를 평가시설의 특성에 맞게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기반시설 성능평가지수·등급을 산정

Ÿ (종합평가) 전체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등급을 산정하고,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지역·부재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분석

개별시설 평가 결과분석 종합평가

Ÿ 개별시설 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
Ÿ 개별시설 성능평가지수·등급 산정 ⇨ Ÿ 지역별·부재별·성능평가 

지수·등급 산정 ⇨ Ÿ 전체시설 성능평가지수·등급 산정
Ÿ 성능평가지수가 낮은지역·시설 제시

⇩

유지관리

전략제안

Ÿ 목표등급 미만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제시

Ÿ 지역별·부재별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검토

Ÿ 기반시설 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 제시

⇩
종합결론 Ÿ 성능평가 결과, 유지관리 시행방안(연차별 계획, 예산확보 등)

비고

1. 최초 성능평가 시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하여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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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반시설 성능등급 기준(제9조, 제10조 관련)

1. 안전성능등급

등급 안전성능 수준

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성능 

수준

나.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다.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

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

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마. E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

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수준

비고

1. “안전성능”이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 정도 및 시설물에 주어지는 내적하중

(자중) 및 외적 하중(활하중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또는 붕

괴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2. 내구성능등급

등급 내구성능 수준

가. A (우수)
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성능 수준

나.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다.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마. E (불량)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비고

1. “내구성능”이란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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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성능등급

등급 사용성능 수준

가. A (우수)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
할 수 있는 성능 수준

나. B (양호)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다. C (보통)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에 대해 기능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
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
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
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
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마. E (불량)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한 성능 수준

비고

1. “사용성능”이란 시설물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공용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사
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구조
물의 성능을 말한다.

4. 종합성능등급

등급 종합성능 수준

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나.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
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
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다.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
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
요한 성능 수준

라.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
준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마.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
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비고

1. “종합성능”이란 조사 시점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손상에 저항하는 내구성능과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공
용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성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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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성능등급평가 결과보고서 표준목차(제11조 관련)

-  목     차  -

가. 서두

나. 성능등급평가 개요

다. 자료수집 및 분석

라.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선정

마. 기반시설의 평가부문별(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

바. 성능등급평가 결과의 시설별, 부재별 분석

사. 기반시설의 종합평가 결과

아. 기반시설 유지관리 전략 제안

자. 종합결론

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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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성능개선 대상 시설현황조사표(제13조 관련)

1. 시공 단계

사업명(시설명)
공사기간
(계약시점)

준공년도
공사비

(계약시점)
사업방식

계획단계사업효율
(수요, B/C 등)

  년 월 일 -

  년 월 일
백만원

시설물위치 제원 구조형식 설계하중 ... ...

  

2. 운영 단계

유지관리단계 
사업명(시설명)

유지관리 항목
(부위, 부재)

유지관리비
(연간)

관리방식
(직영, 위탁)

관리내용
(보수, 보강)

관리등급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성능개선 사업명(시설명)
성능개선 항목
(부위, 부재)

공사기간
(계약시점)

공사비
(계약시점)

공사내용

  년 월 일 -

  년 월 일
백만원

  년 월 일 -

  년 월 일
백만원

  년 월 일 -

  년 월 일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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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기반시설 내용연수(제14조 관련)

구조물 종류 기준내구연한(년) 비고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절토사면, 보도육교

1,2,3종시설물 및 기타 
30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차 도로시설 관리계획
제1차 기반시설 관리기본계획

포장 20년
기획재정부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기준

항만
(어항
포함)

방파제 등 외곽시설 50년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제1차 항만시설 관리계획
제1차 어항시설 관리계획

계류시설 - 콘크리트 40년

계류시설 - 강재 25년

수도
공급
설비

토목시설 및 그 밖의 수도시설 30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기준

스텐레스관, 주철관, 강관 30년

PVC관, PE관 20년

아연도강관 10년

공동구
본체 40년

제1차 공동구 관리계획
점용시설 약 20년

하천 시설물 30년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저수지 70년 제1차 저수지 관리계획

하수도

하수처리장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20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기준

그 밖의 수처리시설: 30년

중계펌프장시설: 30년

하수관거
구조물시설(BOX등): 30년

흄관,PC관,VR관,PE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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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 예시 : 성능개선 유형별 분류 포함(제14조 관련)

구 분
사업 예시

시설유형 사업유형 시설물단위

교통시설

노후화 기반시설 1
노후 기반시설 개량
- 기준 내구연한(공용연수 30년) 초과
- 관리등급 D,E 시설(도로, 항만(어항))

기준변화 기반시설 2

기반시설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사업
- 설계당시보다 기준상향
- 내진성능보강, 재해예방시설, 재난방송 수신설비
- 항만(어항)시설의 기준변화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사용성변화 기반시설 3
교통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용량 증설
- 주변여건 및 교통(선박운항)수요 변화

유통

·

공급시설

노후화 기반시설 1
노후 기반시설 개량
- 기준 내구연한(공용연수 30년) 초과
- 관리등급 D,E 시설(수도공급설비, 공동구)

기준변화 기반시설 2
기반시설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사업
- 설계당시보다 기준상향

사용성변화 기반시설 3
수용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용량 증설
- 사용성 평가결과 및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방재시설

노후화 기반시설 1
노후 기반시설 개량
- 기준 내구연한(공용연수 30년, 저수지 70년) 초과
- 관리등급 D,E 시설(하천, 저수지)

기준변화 기반시설 2
기반시설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사업
- 설계당시보다 기준상향

사용성변화 기반시설 3
치수능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용량증설
- 시설의 수요, 서비스수준 상향요구

환경기초

시설

노후화 기반시설 1
노후 기반시설 개량
- 기준 내구연한(공용연수 30년) 초과
- 관리등급 D,E 시설(하수도)

기준변화 기반시설 2
기반시설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사업
- 설계당시보다 기준상향

사용성변화 기반시설 3
수용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용량 증설
- 사용성 평가결과 및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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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기반시설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제15조 관련)

1. 도로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유형 항목 배점 평가항목(안)

노후화

성능개선

(a)

기술성 60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검검 등급

·노후도(내용연수 고려)

경제성 20 ·비용절감효과 연간 유지관리비
연간 성능개선비용

정책성 20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시설물 중요도(종별)

·재해발생빈도(최근5년)

·이용자 민원

·재원조달 가능성

  (성능개선 충당금 마련)

기준변화

성능개선

(b)

기술성
40

(0)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검검 등급

·기준변화 정도

  SCR(Standard Change Ratio) : 변경기준/기존기준 비율

정책성
60

(100)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시설물 중요도(종별)

·재해발생빈도(최근5년)

·이용자 민원

·재원조달 가능성

  (성능개선 충당금 마련)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c)

기술성
10

(0)

·성능평가 중 사용성능 등급

·노후도(내용연수 반영)

경제성 50 ·비용절감효과 연간 유지관리비
연간 성능개선비용

정책성
40

(50)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시설물 중요도(종별)

·재해발생빈도(최근5년)

·이용자 민원

·재원조달 가능성

  (성능개선 충당금 마련)

비고

1.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성능평가가 행해지지 않은 시설물의 경우 점검진단 보고서 결과를 활용할 수 있

고, 평가시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3. ( )안의 배점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시 점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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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60점)

성능
평가
(30)

성능평가
(30)

  ①안전성능, ②내구성능 각각 15점

등급 A B C D E

점수 0 0 5 10 15

정밀안전
점검․진단

(30)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등급 A B C D E

점수 0 0 10 20 30

노후도
(30)

·노후도(사용기간/내용연수)
 - 내용연수 : 별표5 참고

노후도 40%미만 40%이상 60%이상 80%이상 100%이상

점수 0 5 10 20 30

경제성
(20점)

비용절감효과
(20)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12 14 16 18 20

정책성
(20점)

정책일치성
(4)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1 2 4

중요도
(2)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0.5 1 1.5 2

재해발생빈도
(2)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1 2

이용자 민원
(2)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1 2

<노후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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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성능개선 
충당금
(1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4 6 8 10

합계 100 기술성 +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적

용한다.

2. 노후도의 사용기한은 준공 또는 사용 승인 후부터 기간이며 내용연수는 별표 5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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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40점)

성능평가

(20)

성능평가

(20)

·안전성능 등급

등급 A B C D E

점수 0 5 10 15 20

정밀안전

점검․진단

(20)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등급 A B C D E

점수 0 5 10 15 20

기준변화정도

(20)

·SCR(Standard Change Ratio) 변경기준/기존기준 

비율

 - 예시)내진성능변화 : 지진가속도변화율 0.057g / 

0.05g = 1.14

SCR SCR<1.0 1.0≤SCR<1.1 1.1≤SCR<1.2 1.2≤SCR

점수 0 10 15 20

정책성

(60점)

정책일치성

(10)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4 7 10

중요도

(6)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5 3 4.5 6

재해발생빈도

(8)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이용자 민원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3 6

<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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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성능개선 충당금

(3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
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12 18 24 30

합계 100 기술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기준변화정도 평가를 위한 항목은 대상시설물의 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

(외력, 하중 등)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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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기술성평가 생략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정책성

(100점)

정책일치성

(17)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7 12 17

중요도

(10)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3 5 8 10

재해발생빈도

(13)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7 13

이용자 민원

(10)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6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5 10

성능개선 

충당금

(5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20 30 40 50

합계 100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기준변화정도 평가를 위한 항목은 대상시설물의 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

(외력, 하중 등)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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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10점)

성능평가

(10)

성능평가

(10)

·사용성능 등급

등급 A B C D E

점수 3 5 6 8 10

정밀안전

점검․진단

(10)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등급 A B C D E

점수 3 5 6 8 10

경제성

(50점)

비용절감효과

(50)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30 35 40 45 50

정책성

(40점)

정책일치성

(6)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2 4 6

중요도

(4)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 2 3 4

재해발생빈도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3 6

이용자 민원

(4)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2 4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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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성능개선 충당금

(2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
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8 12 16 20

합계 100 기술성 +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시설의 경우 기술성, 

정책성 평가결과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단일 시설물의 증설확장에 대한 성능개선 평가는 시행하지 않으며, 해당 도로

의 증설확장이 반영된 별도의 추진계획 또는 상위 계획을 따른다.

4. 옹벽, 절토사면은 성능평가 지침 중 사용성능등급 비대상 시설로 사용성능평가

를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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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기술성평가 생략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경제성

(50점)

비용절감효과

(50)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30 35 40 45 50

정책성

(50점)

정책일치성

(8)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3 5 8

중요도

(7)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 3 5 7

재해발생빈도

(8)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이용자 민원

(7)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4 7

성능개선 

충당금

(2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8 12 16 20

합계 100 경제성 + 정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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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시설의 경우 기술성, 

정책성 평가결과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단일 시설물의 증설확장에 대한 성능개선 평가는 시행하지 않으며, 해당 도로

의 증설확장이 반영된 별도의 추진계획 또는 상위 계획을 따른다.

4. 옹벽, 절토사면은 성능평가 지침 중 사용성능등급 비대상 시설로 사용성능평가

를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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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항목 배점
평가항목(안)

외곽시설 계류시설

노후화

성능개선

기술성 60
·정밀안전점검 등급

·노후도(내구연한 고려)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검검 

등급

·노후도(내구연한 고려)

정책성 40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시설물 중요도(종별)

·재해발생빈도(최근5년)

·이용자 민원

·재원조달 가능성

  (성능개선 충당금 마련)

2. 항만, 어항

<검토 대상 유형별 구분>

유형 구분 항만사업(예시)

노후화

성능개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

로 인하여 항만시설의 성능이 저

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곽시설 : 노후 외곽시설 보강사

업 등

∙계류시설 : 개축(Port Renewal), 

노후 계류시설 보강사업 등

기준변화

성능개선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

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곽시설 : 재해안전항만구축

 (재해취약지구정비) 등

∙계류시설 : 내진성능보강 등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항만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

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 또는 변화

되어 시설규모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계류시설 : 선석 기능 재배치, 안

벽증설(선박대형화 등) 등

<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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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항목 배점
평가항목(안)

외곽시설 계류시설

기준변화

성능개선

기술성
40

(0)

·정밀안전점검 등급

·기준변화 정도(SCR)

 (변경기준/기존기준 비율)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검검 

등급

·기준변화 정도(SCR)

 (변경기준/기존기준 비율)

정책성
60

(100)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시설물 중요도(종별)

·재해발생빈도(최근5년)

·이용자 민원

·재원조달 가능성

  (성능개선 충당금 마련)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기술성
10

(0)
-

·성능평가 중 사용성능 등급

·노후도(내용연한 반영)

경제성 50 - ·비용절감 분석(C.R)

정책성
40

(50)
-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시설물 중요도(종별)

·재해발생빈도(최근5년)

·이용자 민원

·재원조달 가능성

  (성능개선 충당금 마련)

비고

1.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 )안의 배점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시 점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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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60점)

성능평가

(30)

성능평가

(30)

①안전성능, ②내구성능, ③사용성능 각각 10점

등급 A B C D E

점수 4 6 8 10 10

정밀

안전점검

(30)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등급 A B C D E

점수 12 18 24 30 30

노후도

(30)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

 - 내구연한 : 방파제 50년 등

              계류시설 콘트리트 40년, 강재 25년 등

노후도 40%미만40%이상60%이상80%이상100%이상

점수 10 15 20 25 30

정책성

(40점)

정책일치성

(6)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2 4 6

중요도

(4)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 2 3 4

재해발생빈도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3 6

이용자 민원

(4)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2 4

<노후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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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성능개선 충당금

(2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
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8 12 16 20

합계 100 기술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신의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노후도의 사용기한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기간이며 내구연한은 별표 5

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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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적용기준 평가 방법

기술성

(40)

성능평가

(20)

성능평가

(20)

· 안전성능 등급

등급 A B C D E

점수 11 14 17 20 20

정밀

안전점검

(20) 

· 안전성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등급 A B C D E

점수 11 14 17 20 20

기준변화정도

(20점)

· SCR(Standard Change Ratio)

 - (변경기준/기존기준 비율) 

  ex) 설계파고 상향 : 설계파고 변화율 6.0m / 5.2m

= 1.15

      내진성능변화 : 지진가속도변화율 0.057g / 

0.05g = 1.14

SCR SCR<1.0 1.0≤SCR<1.1 1.1≤SCR<1.2 1.2≤SCR

점수 0 14 17 20  

 ※ 기존 구조물 중 신규 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은 

기준배점의 85%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정책성

(60점)

정책일치성

(10)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4 7 10

중요도

(6)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5 3 4.5 6

재해발생빈도

(8)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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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적용기준 평가 방법

이용자 민원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3 6

성능개선 충당금

(3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12 18 24 30

합계 100 기술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신의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기준변화정도 평가를 위한 항목은 대상시설물의 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

(외력, 하중 등)를 선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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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기술성평가 생략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정책성

(100점)

정책일치성

(17)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7 12 17

중요도

(10)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3 5 8 10

재해발생빈도

(13)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7 13

이용자 민원

(10)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5 10

성능개선 

충당금

(5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수
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20 30 40 50

합계 100 기술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신의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기준변화정도 평가를 위한 항목은 대상시설물의 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

(외력, 하중 등)를 선정하여 적용한다.



제6674호 경  상  북  도  보 2022. 10. 6.(목)

- 79 -

<사용성변화 성능개선(계류시설)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기술성평가 생략시>

평가항목 적용기준 평가 방법

경제성

(50점)

비용절감효과

(50)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30 35 40 45 50

정책성

(50점)

정책일치성

(8)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3 5 8

중요도

(7)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 3 5 7

재해발생빈도

(8)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이용자 민원

(7)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4 7

성능개선 

충당금

(2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수
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8 12 16 20

합계 100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시설의 경우 기술성, 

정책성 평가 결과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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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어항분야(지방어항)의 경우 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는 2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시설의 안전등급이 미산정되어 관리목표 수립이 어려움. 또한, 경상북도 소관 

지방어항 22개소중 일부는 준공년 기준 30년이하로 내구연한에 따른 평가도 불

필요함. 따라서, 어항분야의 경우에는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안전등급을 산정한 

후 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시 관리계획에 포함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되어, 금회에서는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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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 검토대상 시설 선정>

구 분 성능개선 검토대상 시설 선정

노후화

성능개선

시설 경과년수 
수도공급설비 관리그룹 분류코드 상 

③(20년~30년) ∼ ④(30년이상) 시설

진단평가 결과

(정기안전평가, 정밀안전평가, 

정밀안전진단)

D∼E 시설

기준변화 

성능개선

내진성능기준 변경 관련기준 변경 대상시설

그 외 관련 기준 변경 관련기준 변경 대상시설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성능평가 결과

(시설물 안전법에따른 

성능평가)

사용성능등급 D∼E 시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등 

관련 여건 변화에

따른 사용성 변화

사용성 변화 대처 부족 시설

비고 

1. 수도공급설비 관리그룹 분류코드는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환경부고시 

제2021-41호, 2021.2.22) 별표1 관리그룹의 구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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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30점)

기술진단평가

(30) 

·기반시설 진단평가 결과

등급 A B C D E

점수 5 15 20 25 30

경제성

(30점)

비용절감효과

(30)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5 15 20 25 30

정책성

(40점)

정책일치성

(6)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2 4 6

중요도

(4)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 2 3 4

재해발생빈도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3 6

이용자 민원

(4)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2 4

성능개선 

충당금

(2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수
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8 12 16 20

합계 100 기술성 + 경제성 + 정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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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기준변화,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기술성평가 생략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경제성

(40점)

비용절감효과

(40)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5 10 20 30 40

정책성

(60점)

정책일치성

(10)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4 7 10

중요도

(6)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5 3 4.5 6

재해발생빈도

(8)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이용자 민원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3 6

성능개선 

충당금

(3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수
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12 18 24 30

합계 100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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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60점)

성능평가

(30)

성능평가

(30)

①안전성능, ②내구성능 각각 15점

등급 A B C D E

점수 0 0 5 10 15

정밀안전

점검․진단

(30)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등급 A B C D E

점수 0 0 10 20 30

노후도

(30)

·노후도(사용기간/내용연수)

 - 내용연수 : 별표5 참고

노후도 40%미만 40%이상 60%이상 80%이상 100%이상

점수 0 5 10 20 30

경제성

(20점)

비용절감효과

(20)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12 14 16 18 20

정책성

(20점)

정책일치성

(4)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1 2 4

중요도

(2)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2종

점수 2

4. 공동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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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재해발생빈도

(2)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1 2

이용자 민원

(2)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1 2

성능개선 충당금

(1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
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4 6 8 10

합계 100 기술성 +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노후도의 사용기한은 준공 또는 사용 승인 후부터 기간이며 내용연수는 별표 5

를 따른다. 

3. 공동구는 기술성․경제성․정책성 평가 결과 높은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정

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정책성 평가 결과만으로 공동구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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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기준변화,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기술성평가 생략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경제성

(40점)

비용절감효과

(40)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5 10 20 30 40

정책성

(60점)

정책일치성

(10)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4 7 10

중요도

(6)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2종

점수 6

재해발생빈도

(8)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이용자 민원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3 6

성능개선 

충당금

(3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12 18 24 30

합계 100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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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천

< 성능개선사업의 유형별 적합성 평가기준 >

관리
그룹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종합평가

중점

치수

시설

∙ 구조적 안정성 

저하

∙ 내구성 저하

∙ 사용성 저하

∙ 하천설계기준 

불충족

∙ 기준 및 사용성 

변화 유형은 

기술성평가 제외

∙ 사업 시행으로 

인한 하천시설 

안전도 증가

∙ 사업 시행으로 

인한 배수 영향 

지역의 홍수 

방어확률 증가 

및 손실비용 

감소

∙ 하천기본계획상 

해당 시설 

중요도

∙ 주민의 수용성

∙ 환경영향 등 

부작용 유무

∙ 사업 단위로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해 

기준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

기타

관리

시설

∙ 하도 퇴적으로 

인한 하천기본 

계획의 통수 

단면 미확보

∙ 사업 시행으로 

인한 하천시설 

안전도 증가

∙ 사업시행으로 

인한 배수 

영향지역의 홍수 

방어확률 증가 

및 손실비용 

감소

∙ 하천기본계획상 

해당 시설 

중요도

∙ 주민의 수용성

∙ 환경영향 등 

부작용 유무

∙ 사업 단위로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해 

기준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

비고

1. 정성적인 지표를 활용한 전문가 평가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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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60점)

성능평가

(30)

성능평가

(30)

  ①안전성능, ②내구성능 각각 15점

등급 A B C D E

점수 0 0 5 10 15

정밀안전

점검․진단

(30)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등급 A B C D E

점수 0 0 10 20 30

노후도

(30)

·노후도(사용기간/내용연수)

 - 내용연수 : 별표5 참고

노후도 40%미만40%이상60%이상80%이상 100%이상

점수 0 5 10 20 30

경제성

(20점)

비용절감효과

(20)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12 14 16 18 20

정책성

(20점)

정책일치성

(4)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1 2 4

중요도

(2)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0.5 1 1.5 2

재해발생빈도

(2)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1 2

< 중점치수시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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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이용자 민원

(2)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1 2

성능개선 충당금

(1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
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4 6 8 10

합계 100 기술성 +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신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

을 적용한다.

2. 노후도의 사용기한은 준공 또는 사용 승인 후부터 기간이며 내용연수는 별표 5

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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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10점)

성능평가

(10)

성능평가

(10)

·사용성능 등급

등급 A B C D E

점수 3 5 6 8 10

정밀안전

점검․진단

(10) 

·종합평가 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등급 A B C D E

점수 3 5 6 8 10

경제성

(50점)

비용절감효과

(50)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30 35 40 45 50

정책성

(40점)

정책일치성

(6)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2 4 6

중요도

(4)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 2 3 4

재해발생빈도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3 6

이용자 민원

(4)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2 4

< 기타관리시설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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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성능개선 충당금

(2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
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8 12 16 20

합계 100 기술성 +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은 최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적용한다.

2.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시설의 경우 기술성, 

정책성 평가 결과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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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치수시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기준변화,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기술성평가 생략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경제성

(40점)

비용절감효과

(40)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5 10 20 30 40

정책성

(60점)

정책일치성

(10)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4 7 10

중요도

(6)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5 3 4.5 6

재해발생빈도

(8)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이용자 민원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3 6

성능개선 

충당금

(3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12 18 24 30

합계 100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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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관리시설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기준변화,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기술성평가 생략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경제성

(50점)

비용절감효과

(50)

·연간 유지관리비용 / 연간 성능개선비용 (C.R, Cost Ratio)

비율 0.3미만 0.3이상 0.4이상 0.6이상 0.8이상

점수 30 35 40 45 50

정책성

(50점)

정책일치성

(8)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3 5 8

중요도

(7)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 3 5 7

재해발생빈도

(8)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4 8

이용자 민원

(7)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4 7

성능개선 충당금

(20)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8 12 16 20

합계 100 경제성 + 정책성

비고

1.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674호 경  상  북  도  보 2022. 10. 6.(목)

- 94 -

6. 저수지

< 적합성 판단을 위한 종합평가 >

○ 종합점수 : 기술성 평가 점수 + 경제성 평가 점수 + 정책성 평가 점수

지구명
표준
코드

시설명 유형별

평가 항목(100점)

종합
점수

우선
순위

기술성 
평가
(60)

경제성 
평가
(10점)

정책성 평가(30점)

활용도
(5점)

중요도
(5점)

수용도
(5점)

충당금
(15점)

비고

1. 내진보강 대상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결과 평가등급 D‧E 저수지는 종합

점수를 100점으로 적용하고 동 저수지간 우선순위는 경제성‧정책성 평가 결과높

은 점수 순(동일한 점수인 경우 경제성>활용도>중요도>수용도의 순)으로 우선순

위를 결정한다.

2. 상기 1항 외 종합점수가 동점인 저수지는 기술성>경제성>활용도>중요도>수용도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3. 유형별은 노후화(제14조제1항제1호), 기준변화(제14조제1항제2호), 사용성변화(제

14조제1항제3호), 혼합형(성능개선 유형이 2가지 이상 혼합되어 있는 경우)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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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술성 평가 지표>

평가
등급

시설상태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

복

합

시

설

제체 D･E등급 60.0

㉯ 여수로 D･E등급 55.0

㉰ 취수시설 D･E등급 50.0

㉱
제체(복합부재) 

D･E등급
45.0

㉲

개

별

시

설

복통(터널) 

D･E등급
40.0

㉳
물넘이, 방수로 

D･E등급
35.0

㉴

감세공, 

사통(취수탑)  

D･E등급

30.0

㉵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및 등급
25.0

비고

1.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의 종합, 복합시설, 개별시설 및 제체(복합부재)의 안전

등급에 따라 기술성 평가 등급 및 배점 부여

2.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포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는 ㉵등급

을 부여하고, 평가등급이 2가지 이상일 경우 최고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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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판단을 위한 경제성 평가>

구  분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평가점수 

산출기준

1순위 10점, 최하위순위 5점을 부여하며, 중간순위의 점수는 직선보간법

으로 산정(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비고 

1. 저수지 수혜면적(ha)과 침수피해인원(명)을 고려하여 산출(수혜면적×0.3 + 침수

피해인원 ×0.7)하고, 산출점수가 높은 저수지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정책성 평가>

① 저수지 활용도

평가
등급

평가기준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 주수원공 5.0

㉯ 보조 수원공 4.0

㉰
활용저하 저수지 중

지역주민 활용공간 이용
3.0

㉱
활용저하 저수지 중

수혜면적 있음
2.0

㉲
활용저하 저수지 중

수혜면적 없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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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수지 중요도

평가
등급

평가기준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 세부평가표 참조 5.0

㉯ 세부평가표 참조 4.0

㉰ 세부평가표 참조 3.0

㉱ 세부평가표 참조 2.0

㉲ 세부평가표 참조 1.0

<세부평가표>

구  분 유역면적 

총저수용량 제체높이
100ha
미만

100ha～
500ha미만

500ha～
1,000ha미만

1,000ha～
2,500ha미만

2,500ha
이상

30만㎥미만
15m미만 ㉲

㉰

15m이상

㉱
30㎥만이상～

50만㎥미만

15m미만

15m이상

50㎥만이상～

100만㎥미만

15m미만

15m이상

㉰ ㉯100㎥만이상～

300만㎥미만

15m미만

15m이상

300㎥만이상～

500만㎥미만

15m미만

㉰ ㉯ ㉮
15m이상

500㎥만이상
15m미만

15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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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주민 수용도

평가
등급

평가기준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
주민호응이 좋고 민원 

발생이 없는 경우
5.0

㉯

주민호응은 좋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0

㉰

주민호응도가 

떨어지고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1.0

④ 성능개선 충당금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확보

점수 0 6 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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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판단을 위한 종합평가-기준변화,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기술성평가 생략시>

○ 종합점수 : 경제성 평가 점수 + 정책성 평가 점수

지구명
표준
코드

시설명 유형별

평가 항목(100점)

종합
점수

우선
순위

경제성 
평가

(40점)

정책성 평가(60점)

활용도
(10점)

중요도
(10점)

수용도
(10점)

충당금
(30점)

비고

1. 내진보강 대상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결과 평가등급 D‧E 저수지는 종합

점수를 100점으로 적용하고 동 저수지간 우선순위는 경제성‧정책성 평가 결과높

은 점수 순(동일한 점수인 경우 경제성>활용도>중요도>수용도의 순)으로 우선순

위를 결정한다.

2. 상기 1항 외 종합점수가 동점인 저수지는 경제성>활용도>중요도>수용도 점수 순

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3. 유형별은 노후화(제14조제1항제1호), 기준변화(제14조제1항제2호), 사용성변화(제

14조제1항제3호), 혼합형(성능개선 유형이 2가지 이상 혼합되어 있는 경우)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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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판단을 위한 경제성 평가-기준변화,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기술성평가 생략시>

구  분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평가점수 

산출기준

1순위 40점, 최하위순위 20점을 부여하며, 중간순위의 점수는 직선보간

법으로 산정(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비고 

1. 저수지 수혜면적(ha)과 침수피해인원(명)을 고려하여 산출(수혜면적×0.3 + 침수

피해인원 ×0.7)하고, 산출점수가 높은 저수지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정책성 평가-기준변화,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기술성평가 생략시>

① 저수지 활용도

평가
등급

평가기준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 주수원공 10.0

㉯ 보조 수원공 8.0

㉰
활용저하 저수지 중

지역주민 활용공간 이용
6.0

㉱
활용저하 저수지 중

수혜면적 있음
4.0

㉲
활용저하 저수지 중

수혜면적 없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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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수지 중요도

평가
등급

평가기준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 세부평가표 참조 10.0

㉯ 세부평가표 참조 8.0

㉰ 세부평가표 참조 6.0

㉱ 세부평가표 참조 4.0

㉲ 세부평가표 참조 2.0

<세부평가표>

구  분 유역면적 

총저수용량 제체높이
100ha
미만

100ha～
500ha미만

500ha～
1,000ha미만

1,000ha～
2,500ha미만

2,500ha
이상

30만㎥미만
15m미만 ㉲

㉰

15m이상

㉱
30㎥만이상～

50만㎥미만

15m미만

15m이상

50㎥만이상～

100만㎥미만

15m미만

15m이상

㉰ ㉯100㎥만이상～

300만㎥미만

15m미만

15m이상

300㎥만이상～

500만㎥미만

15m미만

㉰ ㉯ ㉮
15m이상

500㎥만이상
15m미만

15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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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주민 수용도

평가
등급

평가기준

유형별 배점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혼합형 
성능개선

㉮
주민호응이 좋고 민원 

발생이 없는 경우
10.0

㉯

주민호응은 좋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6.0

㉰

주민호응도가 

떨어지고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0

④ 성능개선 충당금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확보

점수 6 12 18 2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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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수도

< 노후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평가항목 배점 각 등급 점수 비고

1 기술성평가 40
A B C D E
5 10 20 30 40

2 경제성평가 30
A B C D E
5 15 20 25 30

3 정책성평가 30
A B C D E
5 15 20 25 30

계 100

① 기술성

 ∙ 하수관로

성능 평가등급 A B C D E

하수관로
구조적 상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리적 상태 - 통수능 부족 역단차

평가점수 5점 10점 20점 30점 40점

 ∙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 평가등급 A B C D E

공공하수

처리시설

구조적 상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처리성능 상태 3 - 2 - 1

평가점수 5점 10점 20점 30점 40점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성능 상태”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에 따른 설비상태 

등급을 말한다.

② 경제성

비용절감효과*
1% 이하

1%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A B C D E

평가점수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 비용절감효과 = 연간 유지관리비
연간 유지관리비연간 성능개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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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성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정책성

(30점)

정책일치성

(6)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2 4 6

중요도

(3)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0.5 1 2 3

재해발생빈도

(3)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1.5 3

이용자 민원

(3)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1.5 3

성능개선 

충당금

(15)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수
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6 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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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평가항목 배점 각 등급 점수 비고

1 경제성평가 50
A B C D E

10 20 30 40 50

2 정책성평가 50
A B C D E

10 20 30 40 50

계 100

① 경제성

비용절감효과*
1% 이하

1%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A B C D E

평가점수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 비용절감효과 = 연간 유지관리비
연간 유지관리비연간 성능개선비용

② 정책성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정책성

(50점)

정책일치성

(7)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3 5 7

중요도

(6)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5 3 4.5 6

재해발생빈도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3 6

이용자 민원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3 6

성능개선 충당금

(25)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수
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10 15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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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평가항목 배점 각 등급 점수 비고

1 경제성평가 50
A B C D E
10 20 30 40 50

2 정책성평가 50
A B C D E
10 20 30 40 50

계 100

① 경제성

비용절감효과*
1% 이하

1%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A B C D E

평가점수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 비용절감효과 = 연간 유지관리비
연간 유지관리비연간 성능개선비용

② 정책성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정책성

(50점)

정책일치성

(7)

관련정책 및 계획 일치성

구분 불일치 보통 추진중 확정
점수 0 3 5 7

중요도

(6)

시설물 규모 (종별)  

구분 기타 3종 2종 1종
점수 1.5 3 4.5 6

재해발생빈도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0 3 6

이용자 민원

(6)

최근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구분 없음 2회 3회이상
점수 0 3 6

성능개선 충당금

(25)
구분 미수립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중

충당금 
마련방안
수립 완료

조례제정
충당금
확보

점수 0 10 15 20 25



제6674호 경  상  북  도  보 2022. 10. 6.(목)

- 107 -

[별표 8]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 항목(제16조 관련)

구   분 항      목

기 술 성

1 시설 관련 기술기준 변동성(설계기준, 공사시방 등)

2 시설용량, 규모 적정성

3 시설 노후도(준공이후 경과연수), 성능평가 결과

경

제

성

수  요
4 시설 사용(활용) 수요(용수 수요 등)

5 기타 유발 수요(방문객수 등)

비  용

6 개량사업비

7
부대비(조사 및 측량비,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비, 설계비, 설계

감리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보험료 등)

8 보상비(용지매입비, 용지보상비, 기타보상비 등)(필요시)

9 운영비(시설운영비, 유지관리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

10 장비/차량구입비(운영설비비)

11 기타(환경비용)

편  익

12 시설 사용자 부담비용 절감(사용료 등)

13 시설 사용자 편리성 증대(용수공급 등)

14 안전사고 감소

15 환경비용 절감

16 주민 불편성(공사중 교통 혼잡성, 공간 침해 영향)

17 시설구조 고도화

18 시설사용 활성화/피해방지(교통운행 영향성 등)

19 재해복구 용이성

20 재해피해 경감(홍수 등)

21 제공 서비스품질 향상(수질개선 악취 등 보건위생 향상 등)

22 시설 사용자 서비스 확대(경관, 레저제공 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23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24 중요도(시설물 규모(종별))

25 재해발생빈도(최근 5년간 시설 안전관련 사고 및 손상 피해 횟수)

26 이용자 민원(최근 5년간 시설 안전관련 이용자 민원 발생 횟수)

27 성능개선 충당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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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성능개선사업의 추진

1) 타당성 판단 절차

2) 유형별 성능개선사업 타당성 판단유형 분류 (예)

시설유형 정형화된 타당성 판단 정책적 판단으로 갈음

개량 및 

개선시설

수자원 및 수도 수자원 및 상수도 시설개선 노후상수도 단순개량

도로 도로확장 도로 단순 유지보수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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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개선 사업의 관리절차

검토대상 
선정

⇒
적합성 
평가

⇒
시행대상 

선정
⇒

우선순위 
평가

⇒ 사업시행

 (1) 검토대상 선정

∙ 공용년수 30년 이상, 관리등급 D, E등급 미만, 안전율 1.0 이하

 (2) 적합성 평가

∙ 타 사업 현황, 개량 및 개선사업간 중복성, 관리주체 의견, 공사이력 등 고려

하여 기본대상 적정성 평가

 (3) 시행대상 선정

∙ 사업 시행대상 선정 흐름도에 따라 점검진단 이력, 공용내하력 평가, 경제성 

평가, 관리주체 시급성 평가 등과 같은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별 선정

 4) 우선순위 평가

∙ 사업별 세부 평가 항목 평가지표와 가중치를 이용해 기본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평가값 산정 및 기본우선순위 산정 수행

∙ 기본우선순위와 관리주체 의견(민원사항, 향후 사업계획 등)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결정

∙ 기본우선순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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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285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인비남계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

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거점으로 육성

2. (사업내용 및 구역)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ha)
사 업 개 요

사  업
시행자시군 읍면

인비

남계

지구

포항 죽장 35

○ 관정 4개소

○ 저수조(100Ton) 4개소

○ 송수관로(D=50mm) 4조, L=1,075m

○ 급수관로(D=50~65mm) 11조, L=10,653m

○ 농로(B=3.0m) 2조, L=333m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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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1,645,250천원(국비 1,316,000, 지방비 329,250)

4. (사업예정기간) 2021. 01. ~ 2022. 12.

5. (사업효과) 저비용 고효율의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6. (사업내용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의 세목조서) 사업시행기관(포

항시 농업기술센터 및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에 비치된 사업계획서 및 조

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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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286호

선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선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시행계획 승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평야부 우량농지 중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대형농기계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북 의성군 단밀면 주선리 일원

○ 사업면적 : 구역면적 : 14.5ha, 수혜면적 : 12.1ha

○ 사업개요

   - 구    획 : 장변100m 단변20m (평균 2,000㎡) 65필지 

   - 용 수 로 : 7조 1,744m (구조물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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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수 로 : 6조 1,255m (구조물화 100%)

   - 도    로 : 1조  607m

3. 총 사 업 비 : 1,980백만원

4. 사업기간 : 2022. 9.  ∼ 2023. 6.

5. 사업효과 :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개선에 기여

6. 사업시행자 : 의성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7. 기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054-830-8160)

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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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287호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35-1번지 일원의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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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총괄표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  정 변경후 기  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47 913,966 48 935,926 39 871,200 39 871,200

소 공 원 11 18,611 11 18,611 8 10,205 8 10,205

근 린 공 원 9 664,864 9 664,864 8 653,786 8 653,786

어린이공원 15 62,134 15 62,134 12 58,827 12 58,827

체 육 공 원 1 13,165 1 13,165 1 13,165 1 13,165

역 사 공 원 1 24,343 1 24,343 1 24,343 1 24,343

문 화 공 원 1 19,975 2 41,935 - - - -

수 변 공 원 9 110,874 9 110,874 9 110,874 9 110,874

 2)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예누리

문화

공원

문화

공원

예천읍 남본리

135-1번지 일원
-

증)

21,960
2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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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예누리

문화공원

ㆍ 공원신설

  A = 21,960㎡

 ㆍ 폐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

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향유와 산책하

기 좋은 공간 조성을 위하여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함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예천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T.054-650-6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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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2-28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같은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15조 · 제16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사유

∘ 현 도로여건 등을 반영하여「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40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ㆍ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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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연장
(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
결정
(변경)
이유

⑧
비고

현구역 국지도

32호선

(대전~

문경)

시점 : 함창읍 대조리 324-3

종점 : 함창읍 대조리 324-4
61 없음 현 

도로여건 

반영

(지적선과 

일치)
변경

구역
국지도

32호선

(대전~

문경)

시점 : 함창읍 대조리 324-3

종점 : 함창읍 대조리 372-1
57 없음

3. 접도구역 해제 내용 

도로의 종류 국지도 노선번호 32호선 노선명 국지도32호선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

 시점 :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 324-4

 종점 :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 370

 (약 0.6㎞)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 및「접도구역 관리지침」제3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으로 주민 재산권보호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접도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비 고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해제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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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

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공람장소 :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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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 2022-289호

개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개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목 적 : 노후화된 용·배수로의 구조물을 보수 보강하여 시설현대화로 안정

적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일원

◦ 수혜면적 : 357ha

◦ 사업개요 : 용‧배수로 16조 L=8.2km

3. 사업비소요액 : 4,34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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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예정기간 : 2022. 12. ∼ 2026. 12.

5. 사 업 효 과 : 관개개선, 영농환경개선, 시설물안정 및 재해예방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

7.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054-950-0741)에서 비치

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제6674호 경  상  북  도  보 2022. 10. 6.(목)

- 123 -

경상북도 고시 제2022-290호

법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법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계획 승인하

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일원을 사업구

역으로 하고 배수장, 배수로를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방지 및 영농

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일원

○ 수혜면적 : 53.3㏊

○ 사업계획개요 

 - 배 수 장 : 1개소(Q=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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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수 로 : 4조 L=1.1km

- 매    립 : 3.9ha

3. 사업비소요액 : 6,310백만원

4. 사업 예정기간 : 2022. ~ 2025. 

5. 사업의 효과

○ 편익비용비율(B/C) : 1.05%(4.5%할인시)

○ 내부투자수익율(I.R.R) : 4.9%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장

7. 기타 : 관련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성주농어촌사업(054-930-0476)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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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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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2-1670호

부동산개발업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

고된 부동산개발업을 「같은 법률」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하고, 그 내용

을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법    인
등록번호

소재지 말소일자 폐업사유

경북210003호
㈜부강홀딩스

(이재학)

170111-

0734451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489번길 9, 

401동 109호

2022.09.28 사업포기

경북210006호
원성건설(주)

(최금평)

171111-

0008045

경북 안동시 옥동3길 

52, 2층
2022.09.28 사업포기

끝.



제6674호 경  상  북  도  보 2022. 10. 6.(목)

- 127 -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지방도918호선

(봉화~영해)

공사의 종류 교차로 신설

구      간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55번지 일원

공사시행장소 상  동

목적 및 사유  영양소방서 신축에 따른 교차로 신설

착수예정일 2021년 08월 준공예정일
당초 : 2021년 12월 31일

변경 : 2023년  7월 25일

   사유 : 본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경상북도 공고 제 2022-1688호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공고

「도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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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2-1692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국가지원지방도 노 선 명
국지도90호선

(울릉일주도로)

공사의 종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피암터널 설치

공 사 구 간 울릉군 북면 현포리(L=92m), 서면 남서리(L=80m) 일원

시 행 장 소 상 동

목적 및 사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낙석 우려 지구에 피

암터널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로 

유지관리 목적

착수예정일 2022년 10월 준공예정일 2023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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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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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시 제2022-125호

김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일원에 아포읍 행정복지센터를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

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작

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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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아포1
아포읍

행정복지센터

공공

청사

국사리

126-1

번지 일원

- 증)3,799 3,799 -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아포1
아포읍

행정복지센터

ㆍ공공청사 신설

  A = 3,799㎡

ㆍ기존 아포읍행정복지센터의 공간협소,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의 차질 등

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

해 공공청사를 신설함

3.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김천시청 건설도시과(054-420-6427)와 회계과(054-420-6135)

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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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시 제2022–18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안  동  시  장

1. 사업명칭 : 안동시 용상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어반산업개발 대표 조성민

  - ㈜담소종합건설 대표 안선택

나. 주    소 

  -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42번길 49, 104호(신용동, 첨단자이1차상가)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421, 501호(용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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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명     칭 용상동 공동주택 좌 동

사업계획승인 2016. 07. 20. 좌 동

착공(예정)일자 2022. 02. 01. 좌 동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527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민간

임대주택

○ 사업면적 : 5,970.00㎡

○ 대지면적 : 5,796.00㎡

○ 건축면적 : 1,425.3090㎡

○ 건축연면적 : 9,866.6275㎡

○ 건 폐 율 : 24.59%

○ 용 적 률 : 163.35%

○ 건설규모 : 아파트 10층, 2동, 89세대 외

   부대ㆍ복리시설

13,404,200천원

5.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 ∼ 2023. 09. 30.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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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지위치  안동시 용상동 527번지 좌 동

사업주체
㈜어반산업개발

㈜담소종합건설
좌 동

시 공 자 도원종합건설(주) ㈜송정종합건설 변경

대지면적 5,796㎡ 좌 동

건축면적 1,425.309㎡ 좌 동

연 면 적 9,866.6275㎡ 좌 동

건 폐 율 24.59% 좌 동

용 적 률 163.35% 좌 동

주택형별

(전용)

및 세대수

84형 89세대 좌 동 좌 동

- - - -

계---------89세대 좌 동

사 업 비 13,404,200천원 좌동

사용검사

예정일
2023. 09. 30. 좌 동

주차대수 116대 좌 동

층    수 지하1 / 10 좌 동

동수(주/부) 2 / 2 좌 동

조경 면적 890㎡ 좌 동

기    타  - 시공자 변경 : 도원종합건설(주) ⇒ ㈜송정종합건설

8. 관계서류는 안동시청 건축과 (☎054-840-54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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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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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고 제2022-1412호

건설기계 검사명령 공시송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검사명령 송

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

사명령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0.  6.

문  경  시  장

1. 공고기간 : 2022.10.6.∼2022.10.20.(15일간)

2. 공고대상 : 검사명령 서면통지 미송달 건설기계(붙임 참조)

3. 공시내용

가.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기간인 2022.10.20.까지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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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

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

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령이행 기간 연

장신청서와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명령이행 기간을 연

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문경시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054-550-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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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건설기계
(등록번호)

소유자 주소(또는 사용본거지) 비고

1 경북09나2901 ㈜한*** 경상북도 문경시**** **(**동)

2 경북06고1024 세****(주)문경**
경상북도 문경시 *** *** 산 

***번지 *호

3 경북03나2936 흥***(주)
경상북도 문경시 *** 

**-*(**동)

4 경북04-4059 조*제
경상북도 문경시 *** *** 산 

**번지

5 경북04나3755 ㈜*신
경상북도 문경시 *** 산 *번지 

*호

6 경북04고2511 권*란 경상북도 문경시 *** *** ***

7 경북18나6903
동***(주)

이*애

경상북도 문경시 **** 

**-*(**동)

8 경북04-1544 박*수 경상북도 문경시 *** ***번지

9 경북02고2128 주식회사 ****
경상북도 문경시 **** 

**-*(**동)

10 경북04고3734 김*완
경기도 남양주시 *** ******** 

**

11 경북04노1124 문경****(주) 경상북도 문경시 *** ****** *

12 경북02-1754 유*** (조*제)
전라북도 무주군 *** ***** 

***-***

13 경북03-1162 정*훈
경상북도 문경시 **** 

**-**(**동)

14 경북02나2946 이*정
경상북도 문경시 *** *** 산 

**번지 *호

15 경북02-1649 범****(주) 윤 *
경상북도 문경시 *** *** 산 

**번지 *호

<검사명령 공시송달 대상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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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건설기계
(등록번호)

소유자 주소(또는 사용본거지) 비고

16 경북02노6110 이*우
경상북도 문경시 *** *** **-*, 

****(******)

17 경북02도5146 김*기
경상북도 문경시 **** **, **** 

*****(**동, *********)

18 경북04노3949 홍*일
경상북도 문경시 *** ***, ** 

****(**동, *****)

19 경북04도1631 홍*예
경상북도 문경시 ****** 

**-**(**동)

20 경북04나2955 보*** (이*규)
경상북도 문경시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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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2-1119호

고령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 완료 공고

고령군 군계획시설(군청청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고  령  군  수

1. 사업의위치 :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19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공공청사

◦명 칭 : 공공청사(군청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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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명 칭 위 치

사업규모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비
고사업시행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계획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공공청사)

고령

군청사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190번지 

일원

23,640㎡ 2,896.8㎡ 9,446.04㎡

1990.01.06

~

2022.12.31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성 명: 고령군수

◦주 소: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5. 사업시행기간 : 1990. 1. 6. ~ 2022. 12. 31.

6. 공사 완료일 : 2022. 6. 27.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활력과 도시시설담당(☎054-950-6782)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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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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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443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일시)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0.  6.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631번지 외 10필지 일원

 면적 : 165㎡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지반조사

 ○ 시설개요 : 

  - 시추조사 11공 (∅76㎜, 깊이 20m, 소구경 굴진)

점 용 기 간  2022년 9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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